
[별표 1] (제9조 관련) 

근태 평가표

구분 감 점 사 항
1회 기준

비 고1주 이하
(5일 이하)

등록 등록시간 지참 1.0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학습

활동

무단결석 4.0 1일

무단 결강·조퇴·지참·외출·이석(자리비움) 2.0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승인받고 결석 2.0 1일

승인받고 수업 불참
(결강, 조퇴, 지참, 외출)

1.0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교육

생활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 태도 4.0 1회

지시사항 불이행 2.0 1회

시설물 및 기타 환경 파손 2.0 1회

그 밖의 교육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2.0 1회

기

타

사

항

1. 교육생의 감점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 후 기술교육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점사항이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한다.

3. 교육시간에 대한 배점은 1일(7시간 이상)*4점으로 하며, 5일(총 35시간) 기준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한다.

4. “지참”이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 까지를 말한다)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